
G G

2025년 8월 7일 목요일전문가기고12
Askkoreadailycom

Q출생에따른시민권

문 저희 가족은 현재 E-2 비자

신분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

습니다 2025년 7월에 출생에 따른

시민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원 판

결이있었다고들었습니다 다음달

에 태어날 저희 자녀가 자동으로 시

민권을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

답 2025년 1월20일발표된대통

령행정명령은미국헌법제14조의출

생에따른시민권조항을새롭게해석

하며다음과같은경우에는미국에서

태어났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

여되지않는다고규정하였습니다

1) 출생 당시 어머니가 미국에 불

법 체류 중이며 아버지가 미국 시

민권자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

경우 2) 출생 당시 어머니가 합법

적인 체류 신분이긴 하나 단기 비

이민 신분(예: 비자 면제 프로그램

학생 비자 취업 비자 관광 비자

등)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며 아버

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

아닌경우 이에대해연방지방법원

은 해당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

단하고 그 시행을 막는 전국적 금

지명령을내렸습니다

그러나 2025년 6월 27일 연방대

법원은 특별한 법령이나 집단소송

절차가 없는 한 법원이 내린 금지

명령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에게만

적용된다고판결하였습니다

이후 미국시민자유연합(ACLU)

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새로운

집단소송Barbara v Trump를제

기했고 2025년 7월 10일 연방법원

은집단소송을인정하며 해당행정

명령에 대해 전국적인 예비적 금지

명령을내렸습니다

귀하의 경우 자녀의 어머니가

E-2 단기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체

류 중이며 아버지 또한 미국 시민

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

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적용

된다면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더

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

못할수있습니다

최근이민국발표에따르면자녀는

부모의비이민비자신분을그대로승

계하게 되며 부모가 신분이 없는 경

우 자녀 또한 신분이 없는 상태로 태

어나추방위험에처할수있습니다

현재 해당 행정명령은 일시적으

로시행이중단된상태이지만 대법

원이 어떤 최종 판결을 내릴지는 아

직확실하지않습니다 그러나지금

까지 연방지방법원의 판단들을 고

려할 때 최종적으로 대법원 역시

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결할

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 해당

행정명령이 위헌으로 확정된다면

자녀는 미국에서 출생하자마자 자

동으로시민권자가됩니다

문의: (213)291-99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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